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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 내용  견 지 

- 본 개 안   보통신 비스 공 가 보통신망  44 2에  

삭 ㆍ 시  등  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하  과태료  과

하도  하는 내용  골  하고 (안 76 3항 4 2 신 ). 

- 그러나 보통신망  44 2에 규  리 해 보에 한 삭 ㆍ

시  도는    알 리  심 하게 해하여 

헌  지가  도 ,  행하지 않았다는  과태료  

과하여 강  하는 본 개 안  욱 헌  강한 안  철

어야 함. 

2. 보통신망  44 2 시  도  헌  

- 「 보통신망 용 진  보보  등에 한 」  44 2 2

항  4항에  보통신망  통하여 에게 공개  보  말미암아 

사생  해나 훼  등 타  리가 해  경우 그 해   

가 삭  등 청  하  보통신 비스 공 는 리  해 여  

단하  어 거나 해당사  간에 다  상 는 경우에는 30  

내에  해당 보에 한 근  시  차단하는  하도  규

하고 ( 하 ‘ 시 ’라 함). 

- 시  도는 ‘ 리 해  단  어 거나 다  상 는 보’ 역

시 차단 상  삼 , 사실상 특 에 한 ·비  내용

 담고 는 라   그 상  는 폐단  . , 시

 도는 리 해 여 가 한 보  합  어야 할 

보 지 리 해 ‘주 ’  주 만 믿고, 보게재   

 하고  통  차단하도  함  헌 상 비  원

 하여   해하는 헌  항  평가 . 

- 리 해 주  리 해 사실  ‘ ’  하고 나, ‘ ’

란 보다는 낮  도  개연   실할 것 라는  얻

게 한 상태 또는 그  같  상태에 도  거  하는 당사  

 말하는 , ‘사생  해’, ‘ 훼 ’에 어 는 리 해 여 가 



- 3 -

해당 보  내용에 달  는 경우가 고, 우리 가 ‘진실한 

사실’  시한 경우에도 훼  하고 는 에 비 어볼 , 

리 해 주  리주체가 동  시켜 주는 것 상  미  

가지  어 움(헌 재  2012. 5. 31. 2010헌마88 결  참 ). 

- 또한 사실  시  경우에는 허 ·진실  하고 훼 죄가 립하

고, 주  평가· 견·감  경우에도 죄가 립하는 우리나라  

훼   하에 는 든 타 에 한 비 ·   ‘타

 리 해 여  단하  어 거나 해당사  간에 다  상

는 보’에 해당하 ,  한  쟁상  책  담스러워하는 

보통신 비스 공 들에게는 게시  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

  강하게 공함. 결  개 나 업에 한 ·비  내용  

담고 는 에 해, 시  신청하는 가 신  해당 

과  다거나 그  리  수여 았다는 도  만  첨

하여 시  청하   시 가 루어지고 . 

- 시  연간 약 450,000건,  평균 1,250건  는  게시

 차단 고 는 것  알 지고 1). 또한 러한 시 는 공

 나 업체 에 하여 청 는 경우가 , 결과

 체  공 에 한  피해주  리보  수단  용 고 

  지고 .2) 상 여  통 하여야 할 필  가  

크  러한 동  가능한 ·재  원  가진 공 나 업들 , 

시  도가 간단한   들  지울 수 는 도라는 

맹  용하여 신들에 한 라 상  비 들  차별 , 량

 하고 는 경우가 많 . 특  병원  업 등  비 만

에 한 시  남 하고 는 사 가 연 어 보고 . 라 상 평

 감시할 필 가 고  할 수 는 경  원  는 업  

시  도  용하여 비  여  차단하는 경우도 많 . 라  마

케  업체들  ‘ 라  평  리’라는 목  업  리  

수여 아 상  비  들  찾아 량  시  신청  

행하는 비스가 행하고 다는 보도도 었 .3) 한편, , 공  

1) 민 당 신용  원실 감사 료 ( 처 : 통신 원 )

2) 재진,  “  포  ‘ 시차단’ 에 한 탐색  연 ”, 「한 언 학보」 56  3 , 

2012, 51-84 .

3) 울신 , 2017. 3. 2.   “비 도, 비 도 없애드 … ‘  신 ’  암” 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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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 여  통  하여 시  도  용 한 사   

 나  목사  리단체가 들  비 하는 게시  삭  

차별  청한 사 도 다수 견 .4) 

3.  여 가 한 보에 해 하지 않았다는  과태료 

과  하고 는 본 개 안  헌  

-  훼  등 타  리  해하고 는지 여 에 한 단

 격 과   충돌 상 에   공  등  고 하여 

 량해야 하는 고도   단  필 한 야 . 나아가 ‘ 리

 해 여  단하  어 거나 해당사  간에 다  상 는 경

우’ 지도 삭 · 시  상  삼고 는 행 하에 는 리

해주  신고, 삭  청  었다는 사실만  상 게시  

보  하거나 함  규 해 는 안 . 그럼에도 하고  

같  보  하지 않았다는  보통신 비스 공 에게  

책  과하는 본 개 안  헌  심 한 안  철 어야 함. 

<끝>

4) 한겨 , 2011. 8. 9.  “ 3곳, 포 에 비  삭  청” 사.


